
 N wallet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1. 개정 시행(예정)일: 2021. 4. 29 

2. 개정 내용 

 개정전 개정(안) 비고 

제1조 ~ 제4조 (생 략) 

 

제5조 (회원의 가입) 

①~③ 생 략 

④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가입인증 등 반드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인증철자를 거쳐야 합니다. 

⑤~⑦ 생 략 

 

제6조 (이용 정지 및 탈퇴) 

①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

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은 “서비스” 이용정지 처리 후”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원”이 가입 시 작성한 전화 또는 전자우편(e-

mail)주소 등으로 통지합니다. 

 

 1 ~ 8 생 략 

② ~ ⑧ 생 략 

 

제 7조 (생 략) 

 

제 8조 (서비스 인증방법) 

① “서비스”이용에 따른 인증방법은 각 이용메뉴에 따라 로그인 

패스워드, PIN번호, 휴대전화번호, 실명인증, 휴대폰인증,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합니다. 

제1조 ~ 제4조 (좌 동) 

 

제5조 (회원의 가입) 

①~③ 좌 동 

④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가입인증 등 반드시 은행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인증철자를 거쳐야 합니다. 

⑤~⑦  좌 동 

 

제6조 (이용 정지 및 탈퇴) 

①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은 “서비스” 이용정지 사전에 “회원”이 가

입 시 작성한 전화 또는 전자우편(e-mail)주소 등으로 통지합니다. 

 

1 ~ 8 좌 동 

② ~ ⑧ 좌 동 

 

제 7조 (좌 동) 

 

제 8조 (서비스 인증방법) 

① “서비스”이용에 따른 인증방법은 각 이용메뉴에 따라 로그인 

패스워드, PIN번호, 휴대전화번호, 실명인증, 휴대폰인증, 

계좌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합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공동”인증서로 

용어 수정 

 

은행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제한,변경조항 

관련 사전 

개별통지 내용 

추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공동”인증서로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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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 개정(안) 비고 

② ~ ⑤ 생 략 

 

제9조 ~ 제 17조 (생 략) 

 

제18조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N Wallet”, “서비스” 이용 관련 패스워드 등 중요정보의   

유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스마트폰 단말기의 도난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통지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②“은행”은 “회원”이 제1항에 의한 통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통지 또는 신고 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을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은행”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

을 제한합니다. 

 

제19조 (생 략) 

 

제20조 (이용시간 및 서비스 변경, 중단) 

①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은행”은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

는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가 제공되는 온라인 채

널 등으로 공지합니다. 

 

② ~ ⑤ 좌 동 

제9조 ~ 제 17조 (좌 동) 

 

제18조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① 좌 동 

 

 

② “은행”은 “회원”이 제1항에 의한 통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통지 또는 신고 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을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③ 좌 동 

 

 

제19조 (좌 동) 

 

제20조 (좌 동) 

①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은행”은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가 제공되는 온라인 채널 

등으로 사전에 공지하거나 “회원”이 제출한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e-

mail) 주소 등으로 통지합니다.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도록 

변경 

 

 

 

 

 

 

 

은행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제한,변경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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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 개정(안) 비고 

③ 생 략 

④ 상기 제 3항의 경우가 발생하는 즉시 “은행”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

하거나 “회원”이 제출한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e-mail) 주소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21조 ~ 제 23조 (생 략) 

 

 

③ (좌 동) 

④ 상기 제 3항의 경우가 발생하는 즉시 “은행”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

하거나 사전에 “회원”이 제출한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e-mail) 주소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 21조 ~ 제 23조 ( 좌 동) 

관련 사전개별통지 

내용추가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적용 


